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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2014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(안)

1. 충청북도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 예산액 % 기정액 % 증  감 % 비고 

계 3,605,269,910 100 3,557,436,027 100 47,833,883 1.34

일반회계 3,111,821,222 86.31 3,063,987,339 86.13 47,833,883 1.56

특별회계 493,448,688 13.69 493,448,688 13.87 0 0

2.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과     목 예산액 기정액 증  감
%

비고

세  입  합  계 64,256,336 64,007,336 249,000 0.39
도일반

회계 :

2.06%

세외수입

계 189,274 189,274 - -

경상적 세외수입 183,274 183,274 - -

임시적 세외수입 6,000 6,000 - -

보조금

계 64,067,062 63,818,062 249,000 0.39

국고보조금 18,714,062 18,465,062 249,000 1.3

광역·지역발전
특별회계보조금 40,744,000 40,744,000 - -

기금 4,609,000 4,609,000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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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증감현황 및 검토의견

○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

기정액 대비 0.39％인 2억 4,900만원이 증액된 642억 5,633만원을

계상하였으며,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2.06％에

해당하는 규모임

-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,

․국고보조금

지역특화 사업개발비 2억 4,900만원 증액됨

․기타 경상적 세외수입, 임시적 세외수입, 광역·지역발전

특별회계보조금, 기금은 변동사항 없음

○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

지역특화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  

하다고 사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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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201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

1. 충청북도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 예산액 % 기정액 % 증  감 % 비고 

계 3,605,269,910 100 3,557,436,027 100 47,833,883 1.34

일반회계 3,111,821,222 86.31 3,063,987,339 86.13 47,833,883 1.56

특별회계 493,448,688 13.69 493,448,688 13.87 0 0

2.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부  서  별 예산액 % 기정액 % 증  감 % 비고 

계 107,751,310 100 107,425,595 100 325,715 0.30 도일반

회계 :

3.46%경제정책과 23,513,735 21.8 23,513,735 21.9 - -

기업유치지원과 46,733,020 43.4 46,733,020 43.5 - -

일자리창출과 14,204,319 13.2 13,878,604 12.9 325,715 2.35

미래산업과 18,644,407 17.3 18,644,407 17.4 - -

국제통상과 4,655,829 4.3 4,655,829 4.3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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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증감현황

○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

- 기정액 대비 0.3％인 3억 2,571만원이 증액된

1,077억 5,130만원으로

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.46%를 점유하고 있음 

- 세부내역을 보면

․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안은 142억 431만원으로

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3.2%이며

기정액 대비 2.35%인 3억 2,571만원 증액 계상함

․기타 경제정책과, 기업유치지원과, 미래산업과,

국제통상과등은 변동사항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

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

지역특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

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.


